
Ⅰ. 사료산업현황

1. 사료산업발전과정

□ 초기단계: 60년대

○ 원료의 단순 가공단계를탈피하여 새로운 사료

공장출범

○ 사료산업발전을위한제도적기틀마련

- ’6 1년도를 기점으로 사료수급계획수립 제도

실시

- 사료관리법제정(’6 3 . 8 . 1 4 )

□ 성장단계: ’7 0 ~’8 0년대

○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료산업의 양적 성장시대

돌입

○ 근대적사료제조시설도입

- 사료공장은부산·인천·울산등 수입항을 중

심으로급증

□안정적성장단계: ’9 0 ~현재

○ 가루사료중심에서 펠렛, 후레이크 및 TMR 사

료로형태변화

○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료품질관리중

요성대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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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사료생산동향

○ ’9 9년 사료관리법개정시보조사료범위확대에따라’0 0년 단미·보조사료업체대폭증가

○ ’0 3년 배합사료생산량중양돈·양계사료가전체의62% 차지

3. 배합사료가격동향

□국제곡물가격및 선박운임상승등으로배합사료가격8∼9% 인상

□ 사료원료가격상승

○ 옥수수: (’03.12) 122 →(’04.3) 162 → (’04.6 185.1$/톤( 5 1 . 7 % )

○ 소 맥 : (’03.12) 140 →(’04.3) 170 → (’04.6) 184.9$/톤( 3 2 . 1 % )

○ 대두박: (’03.12) 227 →(’04.3) 291 → (’04.6) 358.5$/톤( 5 7 . 9 % )

※ 해상운송비(미국→ 한국) : (’0 3 . 1 2 ) 4 5 $ /톤 → (’0 4 . 3∼4 )75$ (66.7%)

□2 0 0 3년 축산물생산비중사료비비중

특 별 기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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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9 5 ’0 0 ’0 3

업체수 생산량 업체수 생산량 업체수 생산량

배합사료 8 3 1 4 , 8 5 6 9 8 1 5 , 1 0 5 9 2 1 5 , 4 3 6

단미사료 2 3 9 7 0 9 4 6 6 1 , 3 2 6 5 0 5 1 , 7 0 0

보조사료 2 6 2 7 1 2 4 2 9 3 1 1 4 0

합 계 3 4 8 1 5 , 5 9 2 6 8 8 1 6 , 4 6 0 9 0 8 1 7 , 1 7 6

<사료생산현황>

(단위: 개, 천톤)

( 단위: 원/ 2 5㎏)

’9 5 . 1 2 ’0 0 . 1 2 ’0 3 . 1 2 ’0 4 . 3 ’0 4 . 6

양계용
산란초기
육계전기

5,147  
6 , 4 5 1

6,008  
7 , 2 4 4

6,342  
7 , 6 3 3

7,030  
8 , 0 9 6

7,401  
8 , 5 3 3

양돈용
육성돈전기
비육돈출하

5,875  
5 , 5 3 7

7,173  
6 , 0 7 5

7,268  
6 , 8 3 9

7,958  
7 , 3 5 2

8,388  
7 , 7 4 9

낙농용
비유중기
비유말기

5,082  
4 , 9 5 8

5,717  
5 , 9 6 4

6,156  
5 , 2 4 3

6,852  
5 , 6 9 5

7,222  
5 , 9 5 1

육용용
큰소비육전기
큰소비육후기

4,746  
4 , 5 1 6

5,325  
5 , 0 6 6

5,828  
5 , 9 5 3

6,380  
6 , 4 6 5

6,725  
6 , 8 1 4

가 중 평 균 5 , 4 4 1 6 , 6 1 6 7 , 0 8 8 7 , 6 9 9 8 , 1 1 5

지수( 9 5년기준) 1 0 0 1 2 1 . 6 1 3 0 . 3 1 4 1 . 5 1 4 9 . 1

구 분 비육우(천원/ 5 0 0 k g ,두) 우 유 (원/ L ) 비육돈(천원/ 1 0 0 k g ,두) 계 란(원/ 1 0개) 육계 (원/ k g )

생산비( A ) 3 , 3 8 5 4 7 0 1 5 7 7 3 7 1 , 0 0 3

사료비( B ) 8 0 1 2 0 5 7 9 3 9 7 5 5 1

B / A ( % ) 2 3 . 7 4 3 . 6 5 0 . 3 5 3 . 9 5 4 . 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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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사료산업지원

Ⅱ. 광우병(BSE) 대책

1. BSE 발생동향

□ 광우병은 ’8 5년 영국에서 최초발생 이후유럽에

서 일본·이스라엘·캐나다·미국으로 확산되어

현재2 4개국에서발생

○ E U국가1 4개국, EU주변국6개국, 아시아2개

국, 북미2개국

- ’04. 2월말현재광우병발생두수: 188천두

※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(vCJD) 발생

(’9 6 . 1 0 ~’03.12) : 153명

2. 국내동물성사료사용현황

국내생산

□ 동물성사료제조업체(’0 3년 : 62개소)의일 생산

능력은5 3 9톤

○ 이중 육분·육골분 제조업체 4 0개소에서 6 7 %

점유

□ 동물성사료 연간 생산량은 5만톤 내외로서 육

분·육골분이85% 차지

○ 2 0 0 0년이후제도강화에따라동물성사료생산

량 감소추세

- ’0 0 . 1 2월부터육골분·육분등 반추동물사료

사용금지(’0 1 . 3월 법제화)

- ’0 3 . 9 . 2 3일 반추/비반추동물사료동일라인생

산 금지조치등

수 입

□ 동물성사료 수입량 감소 추세 : (’02)239 →

(’0 3 ) 2 2 7천톤(△4 . 7 % )

○ 육골분 :  (’00)2,139 → (’01)1,890 →

(’02)1,208 →(’0 3 ) 1 , 9 1 8톤

○ 골 분 :  (`’00)369 →(’01)404 →(’02) 0 →

(’0 3 ) 0톤

※ 수입사료 관리대상 : 55개( H S 1 0단위) 품목

( 2 3개 품목만수입)

3. 사료분야광우병예방대책추진상황

동물성사료는반추동물사료용사용금지

□ 골분·육골분사료용 사용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

(’9 6 . 6 . 1 7 )

○ 골분·육골분은 소 등 반추동물사료에 사용금

지 조치(’9 6 . 6 . 2 4 )

- 축협 등을 통해 제조업체에서 반추동물사료에

육골분을사용금지

- 단미사료협회에광우병 발생국산 육골분 양허

관세추천금지

- 육골분 공장은 사료 제조시 1 4 0℃이상에서 1

시간이상가공·처리

□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 및 남은음식물사료는

반추동물용사료로사용금지조치

○ 육골분·골분을 반추가축의 사료로 사용금지

조치(’0 0 . 1 2 . 1 )

○ 혈분등 소 부산물과남은음식물사료추가사용

금지(’0 1 . 1 . 3 1 )

○ 동물성사료가 사용된 사료에 대한“표시의무

구 분 ’0 3결산 ’0 4예산

○ 사료원료구매지원(융자) 2 9 , 3 1 5 2 9 , 6 3 8

○ 사료제조시설지원(융자) 6 8 9 1 , 5 7 5

○ 사료검정장비지원(보조) 2 7 0 7 8 2

○ 사료안전성 관리(보조) - 1 1 0

합 계 3 0 , 2 7 4 3 2 , 1 0 5

(단위:백만원) 



화”조치(’0 1 . 2 . 3 )

- 표시사항: “소등 반추가축사료로사용금지”

□ 사료관리법을개정반추수유래동물성단백질사료

는 반추가축사료로사용하지못하도록규정(사료

관리법제1 3조) 

○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(농림부고시)에 제조·

수입 및 판매업자 등이 사용금지해야 할 사료

고시(’0 1 . 1 0 . 5 )

※ 위반자는 3년이하 징역 및 1 , 5 0 0만원 이하의

벌금(사료관리법제3 1조)

□ 동물성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가 혼합된 사료는

지대포장 등에 적색으로“반추가축에 급여금지”

표시의무화(시행규칙제1 3조, ’0 1 . 1 2 . 3 1 )

○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5 0 0만원 이하의 벌

금

□ 동일제조공정에서 반추/비반추동물성사료생산

시 동물성사료사용금지(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

개정: ’0 3 . 9 . 2 3 )

○ 사료제조업체는동일제조공정에서반추동물사

료와 비반추동물사료를 동시에 제조하는 경우

동물성사료사용금지

□ 소 등 반추동물에급여금지사료를추가로지정하

여 관리강화

○ (현행) : 동물성단백질사료(반추수유래육분·

육골분 등)·동물성무기물사료(골분·골회)·

남은음식물사료

○ (추가) : 인산2칼슘·동물성유지·어분·어즙

흡착사료·어류가공품 및 부산물·젤라틴 등

(다만, 승인·확인받은경우예외)

※ 국제수역사무국(OIE), EU·일본등에서 동물

성사료로 분류하여 관리하거나 사용금지를 권

장하는품목을추가

수입단계

□ 광우병( B S E )의 발생·전이 개연성이 있는 사료

품목을 H S - c o d e별로 분류하여 수입전 통제·관

리 추진

○ 5 5개 사료품목에 대하여 세관장요건확인품목

지정(’01.6) 및 수입신고 대상사료로 지정

(’0 1 . 7 )하여운영

- 반추동물유래단백질비사용증명서및 BSE 미

감염증명서 제출 의무화, 안전성 및 품질검증

증명서제출

○ 광우병 발생 2 4개국과 그 주변 1 0개국에서 유

입 차단

□ 수입 동물성단미사료 및 반추동물배합사료를 정

밀검사대상에 포함하여 수입단계의 철저한 검사

체계구축

○ 수입사료검정기관은 검정결과 반추동물유래동

물성단백질이 없는 경우수입신고필증 교부 →

2 0 0 4년부터시행

※ 검정기관 : 농협중앙분석센타, 한국사료협회,

한국단미사료협회

제조·유통단계교차오염방지

□ 사료제조 또는 운반과정에서 동물성사료 교차오

염 방지를 위한 사료제조라인 및 운반 자재 구분

표시의무화

○ 동물성사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반추/비반추동

물사료를생산할경우제조라인을구분해야함

○ 반추동물사료를 벌크형태로 운반하는 경우 지

정된차량만사용

- 전용차량은“반추동물사료전용운반차량”표시

○ 반추동물사료 또는 동물성사료 운반시 지정된

톤백과지대포장색깔구분사용의무화

-  벌크포장 : 반추동물사료운반용“녹색”, 동물

특 별 기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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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사료운반용“노란색”

- 반추동물용 지대포장의 상하단에“적색띠”

( 3 c m내외) 표시의무화

○ 제조공정이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순수 비반

추동물성단백질사료를제조하는경우반추동물

사료로공급허용

- 이 경우제조업체는반드시 제조공정분리·반

추수유래단백질혼입여부·원료 수집선 등 일

련의과정을시·도지사에게확인을받아야함

○ 동물성사료제조업체가순수비반추단백질사료

를 생산·공급하는 경우“확인받은사료”표시

의무화

□ 단미사료제조업체, 동물성단백질사료 제조요건

강화

○ 제조업체는 육골분사료 제조시 원료를 가열처

리 전에 5 0㎜입자로 절단 후 제조하도록 의무

화하여내부까지충분히가열되도록함

□ 반추동물사료와 동물성사료에 반추동물유래단백

질사료의혼입여부검사방법도입

○ 현미경검사법, ELISA(효소면역측정검사법) 검

사법, PCR(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법) 검사법

동물성사료혼입여부검사

□ 광우병예방을위하여사료검사요령강화

○ 동물성사료 사용 추적에 필요한 원료수불대장,

생산 및 판매 대장·등록제품 배합비율표는 8

년간보관의무화

- 시도 사료검사원으로 하여금 상기 장부 등을

확인토록함

○ 제조업체는“반추동물사료에반추수유래단백질

의 혼입여부”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분기별 1

회이상실시토록의무화

- 배합사료 : 고기소·젖소 배합사료, 송아지대

용유, 반추동물용섬유질배합사료

- 단미사료 : 동물성사료중 반추동물사료에 사

용이허용된동물성단미사료

□ 농촌진흥청“축산연구소”를 광우병 예방관련 동

물성사료혼입여부검정기관으로지정(사료검사

요령개정, ’0 3 . 9 . 2 3 )

○ 검사기관에서 사료검정 의뢰시 동물성사료 혼

입여부검정

※ 국내 유통사료 : 시·도지사 시료채취 → 축산

연구소검정의뢰

기타추진상황

□ 남은음식물사료를 생산하여 농가에 무상으로 공

급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도 사료관리 법상 제조

업을등록하도록의무화

□광우병예방관련제도개선사항조기이행촉구지시

○대 상: 배합사료제조업체, 동물성사료제조업체

○ 시달기관 : 시·도, (주)농협사료, 한국사료협

회, 한국단미사료협회

○ 주요시달내용

- 제조공정분리, 반추 및 동물성사료 운반포장

구분, 어분·가금분·혈분등은 확인 받은 순

수동물성사료 사용 권장, 시·도는 사료검사

강화.

4. 향후추진계획

□ 사료제조업체BSE 예방대책이행실태일제점검

○ 대 상 : 배합사료공장, 동물성단미사료공장

- ’0 3 . 9 . 2 3일 개정된 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·

사료공정서·사료검사요령의개정내용을기

준으로이행실태점검

⇒ 사료제조업체 BSE 위험수준(상·중·하)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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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등관리방안강구

□ 반추동물유래단백질사료 혼입여부 검사 및 검정

장비지원

○ 수입사료검정을 위한검정장비지원 : ’0 4년,

8억원

- 지원내용 : 현미경, ELISA검사등을 위한 장

비지원

- 지원대상 : 농협중앙분석센타, 한국사료협회,

한국단미사료협회

○ 수입동물성단미사료와 국내유통 반추동물사료

에 대한검사실시

- 수입동물성단미사료: 매수입건마다실시

- 국내유통반추동물사료: 분기별실시

□ 동물성사료추적관리를통한전산시스템구축계

획

○ 수입업체·단미사료제조업체에서 배합사료제

조업체또는농가까지전체유통단계별추적관

리 체계구축

○ 제도도입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사료검사요령

개정(하반기)

- 추적관리 시스템 현장시행 : ’0 5 . 1월부터 시

행계획

□ 광우병예방경각심고취를위한사료분야교육·

홍보강화

○ 시·도공무원, 사료제조업체대상순회교육실

시 : 일제점검이후

- 대 상 : 공무원, 제조업체대표자등 관계관

- 교육방법 : 농림부·축기연 등 전문교관단 구

성 순회교육

Ⅲ. 사료공장HACCP 도입및 안전성 강화

1. 추진성과및애로사항

□ 주요추진내용및 성과

○ 사료제조과정에서 위해물질 혼입 또는 오염방

지를 위한 사료공장 HACCP 도입 근거 마련

(’0 1 . 3월 사료관리법개정)

○“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”을 제정(’0 1 . 1 0 )하여

중금속, 잔류농약및 동물용의약품의범위 와

허용기준설정운영

- 관리대상: 중금속등 8종, 잔류농약1 7종, 잔

류동물용의약품5 3종

□ 애로사항

○ 잔류농약등 유해물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여

운영하고있으나선진국에비하여미흡

○ 조사료에 대한 잔류농약기준미설정 등 안전관

리 미흡

○ 배합사료에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동물용 의약

품의안전성관리미흡

2. 세부추진방향

□ 사료내 중금속등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를 확대

하고허용기준설정

○ 현재, 비소·불소·크롬·납등8개 품목이외에

특 별 기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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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본 방 향

◈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위한사료의 안전성 확보및

광우병등 질병발생예방을위한사료관리강화 ◈

○ H A C C P제도도입으로 사료내 위해요소 사전 차단
○ 농약·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품목을 선진국 수준으

로 확대
○ LMO 사료의 동물위해성 평가제도 도입으로 안전성

확보



다이옥신, 곰팡이 독소등 관리대상 유해 물질

확대(“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”개정)

□ 사료내잔류농약허용기준강화및 관리대상잔류

농약확대

○ 현재, 배합사료에만디디티( D D T )등 1 7종의농

약을선진국수준으로확대

- 일본등의운용상황을파악, 전문가등의의견

수렴후“유해사료의범위와기준”개정(일본4 0

종)

○ 조사료의잔류농약허용기준마련

□ 사료내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

으로점진적감축

○ 현재, 배합사료제조시혼합 가능한 동물용의약

품 종류: 53종

○ E U○일본 등 선진국의 운용실태를파악, 허용

기준강화

- EU 4종, 미국( C a t e g o r yⅠ 3 0종 : 안전 ,

C a t e g o r yⅡ 6 0종 : 주의요함), 일본2 3종

※ 유해사료범위와기준개정고시

□ 유전자 변형사료( G M O )의 관리강화를위한기본

계획수립

○ 평가지침(안) 마련: 축산기술연구소주관관련

전문가회의등개최

○ ’0 5년중 평가지침 마련추진, 임의규정으로 실

시( 2 0 0 6 ~ 2 0 1 0년) 다음 사료관리법등에 근

거규정을 신설하여 강제규정으로 전환 검토

( 2 0 1 0년 이후)

⇒ ’0 5년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외국의 운영

실태파악

3. 사료공장HACCP 추진

□ HACCP 도입경과

○ H A C C P는 미국에서 우주비행사가 먹을 우주

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 재료부터 유통에

이르기까지모든과정에서의위해가능성을체

계적으로예방·관리하기위해도입

- 1 9 5 9년 P i l l s b u r g사에서 HACCP 개년 정립

후 1 9 7 1년 National Conference of Food

P r o t e c t i o n에서HACCP 제도의개요공표

- 1 9 7 3년 미국 F D A에 의해 저산성 통조림 식

품의 G M P (적정제조기준)에 최초 도입후

1 9 9 3년 C o d e x에서H A C C P제도적용을위한

가이드라인제시

□ 선진국의HACCP 도입사례

○ 미국은 1 9 9 5년 수산식품 최종규칙을 고시하여

2년후인 1 9 9 7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전면 시행

중

○ 캐나다는 1 9 9 6년부터 농축산식품에 H A C C P

제도 에 근거 한 FSEP (Food Safety

Enhancement Program)을자율적도입

○ 일본은 1 9 9 5년 식품위생법에 종합위생제조관

리과정을 규정하고 1 9 9 6년부터 유가공제품에

적용을시작하여현재식육등으로확대

□ HACCP 도입을위한준비현황

○ 도입근거 : 사료관리법 제1 5조(우수제조관리

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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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ACCP개념

◈가축의 사육·도축·가공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축산

물이 위해물질에오염되는 것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

각 과정별로발생가능한위해를 분석하여 중요관리점

을 설정하고관리하는 제도◈

※ HACCP(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) 



○ 그동안추진현황

○ 사료공장 HACCP 기술개발연구용역 추진(서

울대, ’0 0 . 7 ~’0 3 . 6 )

- 일반관리(CP) 및위해요소중점관리(CCP) 대

상 설정

○ HACCP 운영 매뉴얼 작성을 위한 관계전문가

T / F팀 구성

- 축산연구소, 수의과학검역원, 대학교수, 시·

도 담당관, 배합사료업체등

□ 향후추진계획

○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

수립(’0 4 . 6월)

- HACCP 지정신청, 인증방법, 감독기관사후

관리 방안 등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

(HACCP) 기준고시제정

○ HACCP 매뉴얼안 작성

- 적용대상 : 사료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공장

등록업체

- HACCP 팀구성, 제품설명서, 공정도및 위해

요소분석, 중점관리기준, 모니터링방법, 개선

조치및 기록유지·검증방법등 관리기준서작

성

○ 일정조건·자격을갖춘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

이수방안등 마련

○ HACCP 실시를위한 제조업체에 시설 개·보

수비연차별지원

- 융자지원계획 : (’05) 210 → (’06) 210 →

(’07) 210억원

○ 적용업체에대한사후관리및 우대조치방안마

련

- 연1회이상운영·관리실태점검, 사료검사면

제 및 원료구매자금지원등 우대방안 강구

○ 적용시기: ’0 5년부터자율시행

특 별 기 고

6 0-격월간사료




